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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

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

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

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

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

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법원 스스로 그 단계에서 대한민국과 검사, 그리고 감정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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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강기훈씨가 아직 유서대필범으로,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서 감

옥에 갇혀 있을 때이고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었을 때이기도 하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그렇기 때문

에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어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도 하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2015년이다. 

재심 무죄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필적감정의 허위성이 법원에 인정되었던 것인

바, 이때까지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

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 법원이 검사는 물론 필적감정인에 대해서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기존 판례로부터도 후퇴한 것이다. 

많은 과거사 사건에서 사법부는 부정의의 최종적 마감자였다. 

그 회복절차 역시 사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힘으로

써, 정의의 회복을 부인한 것과 다름아니다.

참담하며 절망스럽다.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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